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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단지 조경수목 식재 도 개선방안 연구

오충 *․박은하**

*동국 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동국 학교 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Ⅰ.서론

최근아 트의고 화경쟁이심화되면서단지내조경의차

별화를통해소비자의 길을끌기 해소나무 형목을식재

하는사례가 증가하고있다.신규환(1992)은 형목 식재로인

해많은하자가 발생하고경 효과 질이 하될수있다고

밝힌바있다.따라서 형목을식재할경우 기입주자들의만

족도를고려하여경 의질을보완하기 해조경기 에서정한

조경수목식재 도보다다소높은 도로식재해야하는경우가

많아이로인해 기조경비용부담이크게증가하고있다고하

다.

이옥하(1999)는서울시교목식재 련기 은식재후5년정

도를목표시 으로할경우에는 하지만식재후10년이경

과하면쾌 한녹지환경을유지하기 해서는 한 리가필

요하다고분석하 다.아 트단지 내조경식재지는산림지와

달리 한간벌등과 리가진행되지못하여정상 인수목

생장에어려움이있다.따라서일정시간이경과하면장래수목

생육이 활발할수 있도록 간벌,이식 등과 같은 식재 도 조

작업이 필요하다.

한식재 기부터아 트외부경 을고려하고입주자들에

게조경만족도를높일수있도록최소식재량으로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 식재 도기 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최근10년간 시공된아 트조경식재 도 황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정한 도를 도출하여 재시행되

고있는조경기 의식재 도를개선할수있는 책마련을

해 연구를 수행하 다.

Ⅱ.조사범 방법

1.시기 범

본조사는2011년9월에진행되었다.조사 상지는최근10년

이내에조성되고 공도면이확보된서울과경기도일원의아

트 단지를 상으로 하 다.

2.연구방법

조경수목의 정식재 도를산정하기 해건축법조경기

에서정하는교목기 0.2본/m
2
을최소기 으로설정하여비교

하 다. 한일반 인 정 수목 도와 비교하기 해산림청

기 을바탕으로정리된서울시개발행 허가기 의산림지

정입목 도를최 허용기 으로설정하고,이를기 으로식

재된 수목의 장기 인 생육상태를 고려하 다.

한조달청조경수목가격기 에서제시하는수종별규격을

조사하여실제유통되고있는조경수목을 상으로수목의규격

을최소규격, 간규격,최 규격과가 치부여규격으로구분

하고이들수목규격별로산림지기 정입목 도와비교하

다.조경수목의 규격은 조달청기 을바탕으로 낙엽교목의 경

우최소R4cm, 간R6cm,최 R10cm로구분하고,상록교

목은 최소 R6cm, 간 R8cm,최 R10cm로 구분하 다.

조경기 에서 가 치를 인정받을수 있는규격의경우 1주

식재시4주인정기 과1주식재시8주인정기 으로구분하여

비교하 다.이 경우조경기 에서 정한 가 치 인정 최소규격

을 상으로 비교하 다.

다만,이때조경기 에서는근원직경을제시하고있고,산림

지 정 도기 은흉고직경을기 으로제시하고있다는문제

가 발생한다.흉고직경은근원직경에비해수치가작으므로 흉

고직경과근원직경을그 로비교할경우산림지기 으로는실

제보다작은값을비교한다는문제 이발생할수있다.그러나

조경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목의 규격이 부분이 직경

10cm이하이므로 그 차이는 크지 않고, 경목의 경우 부분

소나무를식재하고있어소나무의경우근원직경과흉고직경의

DBH

(cm)

정상

입목본수

(본/ha)

DBH

(cm)

정상

입목본수

(본/ha)

DBH

(cm)

정상

입목본수

(본/ha)

2이하 3,000 15～16 820 29～30 390

3～4 2,350 17～18 730 31～32 360

5～6 2,040 19～20 630 33～34 330

7～8 1,740 21～22 570 35～36 300

9～10 1,400 23～24 510 37～38 280

11～12 1,150 25～26 470 39～40 260

13～14 980 27～28 430 41이상 240

표 1.산림지 정 입목 도 산정 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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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구분 수종구분 식재규격 식재주수

최소 규격

낙엽교목 H2,R4 16

상록교목 H2,R6 4

계 20

간 규격

낙엽교목 H2,R6 16

상록교목 H2.5,R8 4

계 20

최 규격

낙엽교목 H3.R10 16

상록교목 H3,R10 4

계 20

형목 가 치

주당 4주 인정

낙엽교목 H2,R6 16

상록교목 H5,R20 1(4)

계 17(20)

형목 가 치

주당 8주 인정

낙엽교목 H2,R6 32

상록교목 H5,R30 1(8)

계 33(40)

표 2.조달청 기 조경수목 규격

차이가크지않으므로이에 한별도보정을진행하지않고연

구를진행하 다.이부분에 해서는필요한경우이를보완한

별도의 정 한 연구진행이 필요하다.

연구 상지별조경식재도면을기 으로각 상지별로10개

소씩선정하여100m
2
를단 면 으로수목 도를산정하 다.

다만1주당8주의가 치를인정받는 형목의경우에는1주가

차지하는 면 이 100m
2
를 넘는 경우가 있어 단 면 기 을

200m
2
로 하여 도를 산정하 다.

이면 을바탕으로 행법 조경기 에따라식재한경우

와산림지 정입목 도를비교하 다. 한실제아 트단지

의조경수목식재 도를조사하여두가지기 으로비교한후

실제시공되고있는식재의 정 도를확인하고,이결과들을

종합하여 도 기 개선을 한 안을 제시하 다.

Ⅲ.결과 고찰

1.조달청 가격기 조경수목 검토

건축법의조경기 에따라교목의경우1m
2
당0.2주식재기

을 용하여 낙엽교목80%,상록교목 20%를식재하는 것으

로식재수량을가정한후산림지 정 도와비교하 다.그결

과최소규격을식재할경우산림지기 에비해14.4%부족하

으나 간규격을식재할경우에는1.0%,최 규격을식재할

경우에는30.0% 과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따라서가 치를

인정하지않는규격의수목을조경기 에따라식재할경우최

소규격의경우 다소 부족하고, 간규격의경우산림지 정입

목 도와 유사하며,최 규격의 경우 산림지 정 입목 도에

규격구분
면

(m
2
)

가 치 인정 안함 가 치 인정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최소 규격 100 0.2 －14.4 0.2 －14.4

간 규격 100 0.2 1.0 0.2 1.0

최 규격 100 0.2 30.0 0.2 30.0

형목가 치

주당 4주 인정
100 0.2 －3.4 0.2 12.1

형목가 치

주당 8주 인정
200 0.2 －107.3 0.2 －71.0

*:-부족

표 3.조경수목 정 식재 도 비교

비해과 한것으로나타났다.조경식재지의경우산림지와달

리 한 간벌등이 진행되지못하므로,5년 이후의 장기 인

정생육 도를고려한다면,최소규격을식재하는것이필요하

고,식재당시의 정 도로는 간규격이바람직하다고할 수

있다.

1주당4주의가 치를인정받을수있는규격의수목을식재

하 을 때 가 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림지 기 에 배해

3.41%추가식재가필요하 으나그차이는크지않았다.반면

1주당8주의가 치를인정받을수있는규격의수목을식재하

을경우에는가 치를인정하지않은경우산림지기 에비

해107.3%부족하여그차이가크므로이경우추가식재를하거

나 기 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지별 검토

1)서울 A단지

서울A단지의경우식재된조경수목의 체주수에서 형목

비율은38.9% 으며수종은주로소나무이고그외팽나무,느

상지
면

(m2)

가 치 인정 안함 가 치 인정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A-1 189 0.1 33.0 0.5 91.6

A-2 128 0.2 28.4 0.2 36.4

A-3 400 0.1 －280.1 0.2 －54.4

A-4 346 0.1 －71.0 0.2 50.0

A-5 311 0.1 10.3 0.2 61.5

A-6 271 0.1 －7.8 0.2 30.1

A-7 164 0.0 －301.5 0.3 43.6

A-8 117 0.2 25.3 0.3 62.6

A-9 107 0.2 10.2 0.2 28.9

A-10 284 0.1 －15.2 0.2 43.6

*:-부족

표 4.서울 A단지 식재 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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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무,단풍(청단풍)이 있었다.각 상지별 식재 도를 종합

한결과 형목의가 치를인정하지않을경우7개소의식재

도가조경기 에비해부족했고산림지기 에비해5개소에서

최소 15.2%에서 최 301.5%까지 부족하 다.

따라서서울A단지의경우법 조경기 은충족시킬수있

으나 가 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경기 과 산림지 기 에

비해모두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다.과 식재로인한수목의

생육불량은염려되지않으므로경 인측면에서일부추가식

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경기 A단지

경기A단지의경우식재된조경수목의 체주수에서 형목

의비율이46.7%이고그수종은감나무, 왕참나무,왕벚나무,

참나무 등모두낙엽교목이었다.각 상지별 식재 도를 종합

한결과 형목의가 치를인정하지않을경우5개소의식재

도가조경기 에비해부족하 다.반면1개소를제외하고모두

산림지 정 입목 도를 과하고 있으며최소0.6%에서 최

61.1%까지과 한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경기A단지의경우

산림지 기 에 비해 과 한 상태로 단되어 일부 수목피해가

나타날것으로 상되므로,일부수목의이식등과같은 리

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경기 B단지

경기B단지의경우식재된조경수목 체주수에서 형목의

비율이47.1%이고그수종은주로소나무 으며그외 왕참나

무등이있었다.각 상지별식재 도를종합한결과조경기

을크게 과하 다. 형목의가 치를인정하지않을경우3개

소에서 조경기 을 과하 으며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

림지기 정입목 도를 과하 으며,최소5.1%에서최

상지
면

(m2)

가 치 인정 안함 가 치 인정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A-1 204 0.2 39.7 0.2 52.9

A-2 138 0.2 59.8 0.4 79.6

A-3 166 0.1 51.9 0.2 73.9

A-4 252 0.1 0.6 0.2 54.1

A-5 127 0.2 19.8 0.2 43.9

A-6 123 0.2 61.1 0.4 82.0

A-7 121 0.1 12.0 0.2 36.7

A-8 210 0.1 －53.2 0.2 38.7

A-9 183 0.1 22.0 0.2 62.1

A-10 385 0.2 15.2 0.2 26.2

*:-부족

표 5.경기 A단지 식재 도 비교

상지
면

(m
2
)

가 치 용 안함 가 치 용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식재 도

(본/m
2
)

산림지기

(%)

B-1 435 0.1 －16.7 0.2 62.0

B-2 447 0.2 45.9 0.4 75.5

B-3 100 0.3 71.1 0.7 89.1

B-4 94 0.1 42.5 0.3 71.2

B-5 122 0.3 44.3 0.4 62.9

B-6 174 0.2 15.5 0.2 15.5

B-7 130 0.1 37.3 0.3 68.6

B-8 142 0.4 62.2 0.6 77.1

B-9 427 0.1 38.6 0.4 85.5

B-10 295 0.2 5.1 0.5 71.2

*:-부족

표 6.경기 B단지 식재 도 비교

71.1%까지과 한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경기B단지의경우

조경기 과 산림지 기 모두 과 에 의한 수목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므로,일부수목의이식등과같은 리 안이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식재 도 개선방안

법 조경기 교목의식재 도인0.2주/m
2
의식재 도를식

재규격에따라산림지 정입목 도와비교검토해본결과5년

이후의 정생육 도를고려한다면,최소규격을식재하는것이

필요하고,식재당시의 정 도로는 간규격이바람직한것으

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최 규격을 식재할경우 식재 당시부터

다소 과 한 것으로 산정되어 식재 도를 낮추는 기 설정이

필요하다.

형목식재를통한가 치인정의경우1주당8주의가 치

를 인정받는 규격의 형목을 식재는 산림지 정 입목 도에

비해크게부족한것으로산정되어추가식재가필요할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아 트 단지 식재지역을 상으로수목식재 도를검

토해본 결과 모두 법 조경기 을 충족하거나 과하고 있었

다.특히경기B단지의경우법 기 의82%를 과하는경우

도있었고,큰폭으로 과하여과 한것으로나타났다.가 치

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지 정 입목 도와 비교해보았을 경우

형목의비율이38.9%인서울A단지의식재 도는산림지기

에비해부족하거나크게 과하지않았던반면 형목의비

율이 47%로 나타난 경기 A단지와 경기 B단지의 경우 산림지

기 에비해과 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경기B단지의일부

형목이식재된 상지에서는경 을고려한추가식재로인해

가 치를 용하지않았음에도조경기 을 과하여과 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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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조경기 에따라 형목의가 치를 인정할 경우

조경기 을법 으로충족시킬수는있지만실제로시공되는수

목의식재 도는산림지입목 도에부족하여경 등을고려하

여과 하게추가식재가이루어지는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형목식재지역을최소화하는방안이필요하며식재경 등을

고려하여불가피하게 형목을식재할경우에는산림지기

정입목 도를고려하여최 추가식재기 을설정해주는방

안을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장기 으로는 기식재수

목의규격을고려하여 도를산정할수있는조경기 의개정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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